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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국장 박경환)

m 다음은 안건번호 제3697호,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

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음

-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1,487억원을 편성하여 28건, 1,157억원을 지

출결정 후 1,155억원을 지출하였음

-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1,283억원을 편성하여, 21건, 1,120억원 지

출결정 후 1,118억원을 지출하였음

- 주요 지출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 251억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405억원 등임

- 특별회계 예비비는 205억원을 편성하여, 7건, 37억원을 지출결정하고 전

액 지출하였음

- 주요 지출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15억원 등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1)

m「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6년 5월 26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자금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 승인안과는 별도의 안

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에도 ’26년 5월, 결산 승인안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

한 것임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지방재정법」 등은 일반예비비를 지방자치단체 소관 일반회계와 교육청 소

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회계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

는 회계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임

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는 별도

로 한도 없이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25회계연도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 각 회계별 편성한도(예산총액의 1%

이내)를 준수한 일반예비비 1,175억 6,600만원과 편성한도가 없는 재

해·재난목적예비비 200억원을 포함하여 총 1,375억 6,600만원을 편

성하였으나,

-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일반예비비를 기정예산(1,175억 6,600

만원)보다 114억 1,100만원 증액조정함에 따라 전체 예비비 편성규모가

총 1,489억 7,7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기타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를 △2억 3,500만원 감액조정함에 따라 전체 예비비

편성 규모는 총 1,487억 4,100만원으로 증가된 것임



(단위 : 백만원, %)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주1)을 
통한 증·감

조정액

제2회
추경주2)을 
통한 증·감

조정액

최종예산

예비비 예산액
(구성비)주3) 예산총액 예비비 예산액

(구성비)주3) 예산총액

총    계 137,566
(0.29) 48,114,455 11,411 △235 148,741

(0.28) 52,142,651

일 반 회 계 113,944
(0.33)

34,418,927

14,306 - 128,250
(0.33)

37,775,648일 반 예 비 비 93,944
(0.27) 14,306 - 108,250

(0.28)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0.06)

- - 20,000
(0.05)

특 별 회 계 23,622
(0.17) 13,695,527 △2,895 △235 20,490

(0.14) 14,367,002

기 타 특 별 회 계 12,989
(0.11) 11,755,415 △2,895 △235 9,857

(0.08) 12,125,495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100
(0.00) 1,816,460 △75 10 34

(0.00) 1,806,576

교통사업특별회계 3,068
(0.18) 1,688,357 △2,004 △297 766

(0.04) 1,895,706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32
(0.44) 74,260 △33 - 299

(0.36) 81,926

주택사업특별회계 2,772
(0.09) 3,075,836 △104 - 2,667

(0.08) 3,012,070

도시개발특별회계 4,717
(0.23) 1,975,637 △641 51 4,127

(0.19) 2,082,620

균형발전특별회계 626
(0.25) 249,960 △36 - 589

(0.30) 192,60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9
(0.33) 11,485 - - 39

(0.18) 21,27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0.00) 1,822,188 - - -

(0.00) 2,002,15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67
(0.89) 29,680 - - 267

(0.90) 29,382

소 방 특 별 회 계 1,065
(0.10) 1,011,548 - - 1,065

(0.10) 1,001,175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0,632
(0.54) 1,940,112 - - 10,632

(0.47) 2,241,506

수도사업특별회계 9,985
(0.96) 1,030,000 - - 9,985

(0.89) 1,116,189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7
(0.07) 910,112 - - 647

(0.05) 1,125,317

주1) ’25. 5.26 제출, ’25. 6.27 본회의 의결
주2) ’25. 8.29 제출, ’25. 9.12 본회의 의결
주3) (구성비)는 예비비 예산액(편성액)이 예산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임

※ 자료근거 : ① ’25년도 예산서,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및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② ’25회계연도 결산서
③ 서울특별시, 재무과-18269 (’26. 4. 9) 등 재구성

<표 3-1> 2025회계연도 회계별 예비비 편성 현황



❍ ’25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현황을 검토하면, 전체 예비비 예산액(1,487억

4,100만원) 중 77.8%, 1,157억 500만원(28건)을 지출결정하여

1,154억 5,700만원(28건)을 지출한 것으로,

- 일반회계에 편성된 일반예비비는 예산액(1,082억 5,000만원) 중

99.9%, 1,082억 3,600만원(20건)을 지출결정하여 1,080억 1,900

만원(20건)을 지출한 것임

- 특별회계에 편성된 일반예비비는 예산액(204억 9,000만원) 중 18.2%,

37억 3,100만원(7건)을 지출결정하여 37억원(7건)을 지출한 바,

    ■ 기타특별회계(10개) 중 예비비를 편성한 9개 회계의 경우, 도시개발특

별회계는 예산액(41억 2,700만원) 중 77.7%, 32억 700만원(5건)

을 지출결정하여 32억 600만원(5건)을 지출하였으나, 나머지 8개 회

계는 지출결정된 내역이 없어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공기업특별회계(2개)의 경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99억 8,500만

원) 중 5.2%, 5억 2,300만원(2건)을 지출결정하여 4억 9,400만원(2

건)을 지출하였으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는 지출결정된 내역이 없어 예

비비 예산액(6억 4,700만원)이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됨

-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예산액 중 18.7%, 37억 3,700만원(1

건)을 지출결정하여 37억 3,700만원(1건)을 지출함



(단위 : 백만원, %)

구분 최종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주1) 미결정액주2)

(구성비)주3) (구성비)주3)

ⓐ ⓑ ⓒ ⓓ ⓑ-ⓒ-ⓓ ⓐ-ⓑ

총    계 148,741 115,705
(77.8) 115,457 - 248 33,036

(22.2)

일 반 회 계 128,250 111,973
(87.3) 111,756 - 217 16,277

(12.7)

일 반 예 비 비 108,250 108,236
(99.98) 108,019 - 217 14

(0.01)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3,737
(18.7) 3,737 - 0 16,263

(81.3)

특 별 회 계 20,490 3,731
(18.2) 3,700 - 30 16,758

(81.8)

기 타 특 별 회 계 9,857 3,207
(32.5) 3,206 - 1 6,649

(67.5)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4 - - - - 34
(100.0)

교통사업특별회계 766 - - - - 766
(1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99 - - - - 299
(100.0)

주택사업특별회계 2,667 - - - - 2,667
(100.0)

도시개발특별회계 4,127 3,207
(77.7) 3,206 - 1 919

(22.3)

균형발전특별회계 589 - - - - 589
(10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9 - - - - 39
(1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67 - - - - 267
(100.0)

소 방 특 별 회 계 1,065 - - - - 1,065
(100.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0,632 523
(4.9) 494 - 29 10,109

(95.1)

수도사업특별회계 9,985 523
(5.2) 494 - 29 9,461

(94.8)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7 - - - - 647
(100.0)

 

주1) “지출잔액”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과 이
월액을 차감한 것으로서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지출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이월되지 않
고 남은 잔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예비비가 지출된 특정 사업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2) “미결정액”은 예비비 예산액 중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즉 지출결정되지 않은 
잔액(예산액에서 지출결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예비비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3) “구성비”는 최종예산액 중 차지하는 비중(비율)임
※ 자료근거 : ① ’25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194 (’25. 4. 7) 재구성

<표 3-2> 2025회계연도 회계별 예비비 지출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가 ①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리고 내

부유보금으로 세분화되고, ② 일반예비비 편성규모에 상한선(편성한도액)을

두게 된 것은 ’15회계연도부터로서 ’14회계연도까지는 구(舊)「지방재정

법」 등에서 예비비를 ① 별도로 세분화하지 않고 ②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

초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한선을 두되, 특별회계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 ’14년 5월, 일반예비비에 대해서는 편성한도(예산총액의 1% 이내)를 두

되, 편성한도로 인해 재해·재난에 대응하는 것마저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재해·재난과 관련된 예비비는 별도의 한도 없이 편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으며,

- 법률(지방재정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과 기준 또한 개정됨에

따라 ’15회계연도부터는 예비비를 편성한도액이 적용되는 일반예비비와

한도 없이 별도로 편성되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리고 내부유보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 예비비는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재정수요

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편성

하고 회계연도 중 요건에 부합되는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 해당 재원을 사용

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본질상 지출결정될 규모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확

히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 예비비도 서울시의 한정된 재원 중 일부이기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운

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편성된 예비비가 회계연도중 지출결정 되고 남

게되는 사실상의 예비비중 잉여재원인 미결정액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5회계연도의 경우, 예비비의 전체 예산규모는 직전회계연도(1,361억

200만원)보다 9.3%, 126억 3,900만원 증가한 1,487억 4,100만원이

나, 미결정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전회계연도(73.3%)보다 △51.1%p



감소된 22.2%로 확인되는 바,

-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의 경우, 편성된 일반예비비(1,082억 5,000만원)의

99.9%, 1,082억 3,600만원을 지출결정함에 따라 미결정액 규모는

1,400만원으로 검토됨



(단위 : 백만원, %)

구분 최종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주1) 미결정액주2)

(구성비)주3) (구성비)주3)

ⓐ ⓑ ⓒ ⓑ-ⓒ-ⓓ ⓐ-ⓑ

2025

합 계 148,741 115,705
(77.8) 115,457 - 248 33,036

(22.2)

일 반 회 계 128,250 111,973
(87.3) 111,756 - 217 16,277

(12.7)

일 반 예 비 비 108,250 108,236
(99.98) 108,019 - 217 14

(0.01)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3,737
(18.7) 3,737 - 0 16,263

(81.3)

특 별 회 계 20,490 3,731
(18.2) 3,700 - 30 16,758

(81.8)

일 반 예 비 비 20,490 3,731
(18.2) 3,700 30 16,758

(81.8)

2024

합 계 136,102 36,269
(26.6) 36,263 - 6 99,833

(73.3)

일 반 회 계 111,231 31,741
(28.5) 31,735 - 6 79,489

(71.4)

일 반 예 비 비 91,231 31,741
(34.7) 31,735 - 6 59,489

(65.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
(0.0) - - - 20,000

(100.0)

특 별 회 계 24,871 4,527
(18.2) 4,527 - - 20,343

(81.7)

일 반 예 비 비 24,871 4,527
(18.2) 4,527 - - 20,343

(81.7)

2023

합 계 148,871 58,209
(39.1) 55,111 173 2,924 90,661

(60.8)

일 반 회 계 125,001 51,792
(41.4) 48,694 173 2,924 73,208

(58.5)

일 반 예 비 비 105,001 47,442
(45.1) 44,411 173 2,857 57,558

(54.8)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4,350
(21.7)

4,283 - 66 15,649
(78.2)

특 별 회 계 23,870 6,416
(26.8) 6,416 - - 17,453

(73.1)

일 반 예 비 비 23,870 6,416
(26.8) 6,416 - - 17,453

(73.1)

 

주1) “지출잔액”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과 이
월액을 차감한 것으로서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지출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이월되지 않
고 남은 잔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예비비가 지출된 특정 사업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2) “미결정액”은 예비비 예산액 중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즉 지출결정되지 않은 
잔액(예산액에서 지출결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해당 예비비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3) “구성비”는 최종예산액 중 차지하는 비중(비율)임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09 (’24. 3.28)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24 (’25. 4. 4)
③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194 (’26. 4. 7) ④ 각 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표 3-3> 회계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 (’25회계연도~’23회계연도)



❍ 아울러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서울시는 동 예비비가 처음 도입된

’15회계연도부터 ’26회계연도까지 10년간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되어 왔음

에도, 예비비 편성규모는 매 회계연도 동일한 2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 예산액(200억원) 전액을 지출결정하여 지출한 ’16회계연도와 예산액

(200억원) 중 85.4%에 해당하는 170억 8,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63억 5,600만원을 지출한 ’20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예산액 대비 지

출결정액의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5회계연도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억원을 편성하였지만 지출결정

된 37억 3,700만원을 제외하고는 세출결산상으로는 불용처리된 바,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 산 액
ⓐ

주1)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지 출 결 정 액
ⓑ

주2) 8,748 20,000 27 - - 17,087

지 출 액 주2) 6,780 20,000 24 - - 16,356

예산액 대비 지출결정액 비율
ⓑ/ⓐ 43.7 100.0 0.1 - - 85.4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 산 액
ⓐ

주1)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지 출 결 정 액
ⓑ

주2) 1,221 4,558 4,350 - 3,737 -
지 출 액 주2) 1,219 4,021 4,283 - - -

예산액 대비 지출결정액 비율
ⓑ/ⓐ 6.1 22.7 21.7 - 18.7 -

주1) “예산액”은 ’26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본예산, 그 밖의 회계연도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기재된 것임
주2)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은 ’26회계연도의 경우에는 4월말 기준, 그 밖의 회계연도는 결산시

점을 기준으로 기재된 것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172 (’26. 4. 7), “2026회계연도 1분기 예비비 승인 내역 보고”

<표 3-4>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도입 이후 회계연도별 지출 현황



-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도입한 이후 10년간(’16~’25년) 예산액 대비

지출결정액의 비율이 10% 미만인 회계연도가 5개년도로 확인되어 동 예

비비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행정안전부는「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

는 행태는 지양”하고 회계운용상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

정)에 예탁하도록 권고한 바 있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적정한 편성

규모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세출과목주1) 예산액주2)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주3) 미결정액주4)

ⓐ ⓑ ⓒ ⓓ ⓑ-ⓒ-ⓓ ⓐ-ⓑ

2026

(4월말 기준)

합 계 120,494 40,737 40,693 - 44 79,757

일 반 예 비 비 100,494 40,737 40,693 - 44 59,757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 - - - 20,000

내 부 유 보 금 - - - - - -

2025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28,250 111,973 111,756 - 217 16,277

일 반 예 비 비 108,250 108,236 108,019 217 14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3,737 3,737 주5) - 16,263

내 부 유 보 금 - - - - - -

2024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11,231 31,741 31,735 - 6,267 79,489

일 반 예 비 비 91,231 31,741 31,735 - 6,267 59,489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 - - - 20,000

내 부 유 보 금 - - - - - -

2023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25,001 51,792 48,694 173 2,924 73,208

일 반 예 비 비 105,001 47,442 44,411 173 2,857 57,558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4,350 주6) 4,283 주6) - 66 15,649

내 부 유 보 금 - - - - - -

2022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47,070 70,995 69,349 12 1,633 76,074

일 반 예 비 비 127,070 66,436 65,327 12 1,096 60,633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4,558 주7) 4,021 주7) - 537 15,441

내 부 유 보 금 - - - - - -

주1) 세출과목 중 “내부유보금”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를 의미함

주2) “예산액”은 회계연도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26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본예산, 그 밖의 회계연도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기재된 것임

주3) “지출잔액”은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지출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이월되지 않고 남은 잔액(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예비비가 지출된 특정 사업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4) “미결정액”은 예비비 예산액 중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즉 지출결정되지 않은 잔액(예산액에서 지출결정액을 차감
한 금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해당 예비비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5) ’25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납부를 위해 37억 3,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7억 
3,700만원을 지출한 것임

주6) ’23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① 취약계층 생활·이용시설에 대해 한파 대비 난방비를 특별지원하기 위해 35억 5,0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34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② 침수피해 발생위험이 높은 지하주차장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
기 위해 8억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8억원)을 지출한 것임

주7) ’22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① 코로나19 관련 소아전용 외래진료센터 및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을 위해 27억 6,5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22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②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시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13억 4,3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3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③ ’22년 10월말 발생된 이태원사고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해 4억 
5,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4억 1,300만원을 지출한 것임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172 (’26. 4. 7) ② 각 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표 3-5> 회계연도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 (’26회계연도~’22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세출과목주1) 예산액주2)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주3) 미결정액주4)

ⓐ ⓑ ⓒ ⓓ ⓑ-ⓒ-ⓓ ⓐ-ⓑ

2021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50,946 89,777 86,767 - 3,010 61,168

일 반 예 비 비 130,946 88,556 85,547 - 3,009 42,389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1,221 주5) 1,219 주5) - 1 18,778

내 부 유 보 금 - - - - - -

2020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48,037 123,891 123,065 48 776 24,145
일 반 예 비 비 128,037 106,804 106,709 45 49 21,233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17,087 주6) 16,356 주6) 3 727 2,912
내 부 유 보 금 - - - - - -

2019
(결산시점 기준)

합 계 211,937 161,411 161,349 - 61 50,526
일 반 예 비 비 186,336 161,411 161,349 - 61 24,925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 - - - 20,000
내 부 유 보 금 5,601 - - - - 5,601

2018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96,981 30,678 30,125 - 553 166,303
일 반 예 비 비 176,981 30,678 30,125 - 553 146,303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 - - - 20,000
내 부 유 보 금 - - - - - -

2017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74,015 4,547 4,313 - 234 169,468
일 반 예 비 비 154,015 4,520 4,289 - 231 149,495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27 주7) 24 주7) - 2 19,973
내 부 유 보 금 - - - - - -

2016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52,029 129,230 128,982 - 247 22,799
일 반 예 비 비 132,029 109,230 108,982 - 247 22,799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20,000 주8) 20,000 주8) - - -
내 부 유 보 금 - - - - - -

주1) 세출과목 중 “내부유보금”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를 의미함
주2) “예산액”은 회계연도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25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본예산, 그 밖의 회계연도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기재된 것임
주3) “지출잔액”은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지출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이월되지 않고 남은 잔액(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예비비가 지출된 특정 사업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4) “미결정액”은 예비비 예산액 중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즉 지출결정되지 않은 잔액(예산액에서 지출결정액을 차감

한 금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해당 예비비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5) ’21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외래진료센터 설치·운영, 서울시·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12억 

2,1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2억 1,900만원을 지출한 것임
주6) ’20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 생활치료센터 및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병상 추가운영 등을 위해 170억 8,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63억 5,600만원을 지출한 것임

주7) ’17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① ’17년 11월 발생된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지진안전점검단을 운영하기 위해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②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가금류 수매를 
위해 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400만원을 지출한 것임

주8) ’16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16년 5월과 10월에 각각 구의역과 김포공항역에서 발생된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사
망사고로 인해 지하철 이용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지하철역사(9개소) 노후시설 정비, 승강장안전문 주요부품 조기교체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0억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200억원)을 지출한 것임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172 (’26. 4. 7)  ② 각 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표 3-6> 회계연도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 (’21회계연도~’16회계연도)



❍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 운영은 참여자 인센티브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 18억 5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

액 지출한 것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통계목)

지 출
결 정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지 출

잔 액
지 출
결 정 일 지 출 일 지 출 사 유

기 타
보 상 금

1,805 1,805 - - ’25. 6.20 ’25. 6.24
손목닥터9988 
인센티브 지급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중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12000 (’26. 4. 7)

<표 3-7>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 운영 예비비 지출 현황

- 동 사업의 경우, ’25년도 본예산으로 30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참

여자 및 인센티브 사용률이 당초 예상치를 초과하여 ’25년 6월에는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예산 전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간(’25. 6.10~6.26) 중인 6월24일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

됨

- 사업부서는 추경안 심사기간에 예비비로 사업비 부족분을 지출한 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인센티브 지급 예산을 6월 중순에 모두 소진하면, 추경안

의결 시점까지 예산 부족에 따라 사업 중단 가능성이 높아 예비비를 사용계

획한 것으로 확인되나,

-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 운영은 ’22년 12월, 참여자 18만명이

모집된 이후, ’24년 12월에는 누적 참여자 수가 약 194만명으로 확대되어

연간 참여 규모 등 운영 데이터가 축적된 사업으로 사료됨에도 ’25년 상반

기 누적 가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 3월부터 예산의 조기 소진을 예상한 것은

수요예측이 부실하거나 부적정하였던 결과로 사료됨

- 더욱이 ’25년 3월, 인센티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 시점부

터 ’25년 5월26일 추경안 제출, ’25년 6월27일 추경예산 의결까지의 시

간을 고려하면,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조정하거나, 추경안에 추가 소요예



산을 편성요청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의회로부터 심사·

의결 받기보다는 지출결정과 사용이 용이한 예비비를 통해 부족예산을 확

보한 것은 사업부서의 편의가 우선시된 부적절한 선택으로 사료됨

❍ 미래공간기획관 문화비축기지 부지를 활용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해당

시설을 공연 및 예식장 등 민간활용 공간으로 재개장하기 위하여 예비비 7

억원을 지출결정하고, 5억 8,600만원을 지출한 것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통계목)

지 출
결 정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지 출

잔 액
지 출
결 정 일 지 출 일 지 출 사 유

시 설 비 700 586 - 113 ’25. 5.27 ’25. 8.20
문화비축기지 내 

취약한 기반시설 보강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중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관-4097 (’26. 4. 6.) 

<표 3-8> 문화비축기지 부지를 활용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예비비 지출 현황

- 동 사업은 ’24년 11월 1일, 도시활력담당관으로 분임재산관리관이 변경됨

에 따라 ’25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미편성하고, ’25년 1월부터 민간사업자

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예비비로 소요예산이 집

행된 사례로 검토되나,

- 예비비 지출결정일(’25. 5.27)이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

에 제출된 다음 날로 확인되어 ’25년 6월, 제1회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

을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의회의 예산심의 보다는 승인이

용이한 예비비를 편의적으로 선택한 사례로 사료됨

❍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서울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중도 탈락률 감소 등으로

실제 집행 수요가 당초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예비비 12억원을 지출결정하

고, 11억원을 지출한 것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통계목)

지 출
결 정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지 출

잔 액
지 출
결 정 일 지 출 일 지 출 사 유

기 타
보 상 금

1,200 1,100 - 99 ’25.11.30 ’25.12.26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부족분 확보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 p.1503

<표 3-9> 서울 청년수당 예비비 지출 현황

- 그러나 예비비의 경우, 지출을 결정하기에 앞서 예비비의 지출제한중 “내

재적 제약”에 따라 이용·전용·변경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에도

- 예산 부족분 16억 400만원중 12억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비비 사용계

획을 수립(’25.11.20)한 후, 나머지 부족분 4억 400만원은 청년 미래투

자 금융지원(이차보전금)에서 서울 청년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

하여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25.12.10)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용·전

용·변경 등으로 재원을 우선적으로 충당한 이후 예비비 지출계획을 수립하

여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예비비 지출제한을 준수하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

음

- 더욱이 동 “예비비 사용계획”에는 자기성장기록서 미제출로 인한 중도 탈

락자가 ’24년 4~9월, 2,327명에서 ’25년도 같은 기간 4~9월에는

843명으로 △63.8% 감소하고, 취업 성공금 지급 대상인 취·창업자는

’24년도 대비 18% 증가하는 등 지급 중단율이 예상(25%)보다 낮아진

사실(22%)까지 기재하고 있어 이미 탈락 인원과 지급 현황을 모니터링하

고 있어 예산부족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25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

성 단계에서 반영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25년도 중 두 번의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부족분을 보전한 것은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한 긴급·불가피한 지

출’에 한정하고자 한 제도 취지를 도외시한 예비비 지출 사례로 판단됨



❍ 복지실 소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은 의료급여부담금 부족금에

대하여 일반예비비 213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7억 3,700만원을 지출한 것임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 통 계 목 )

세 출
과 목

지 출
결 정 액 지 출 액 지 출

잔 액
지 출
결 정 일 지 출 일 지 출 사 유

1
사 회
보 장 적
수혜 금

일 반
예 비 비

21,320 21,320 - ’25.12.10 ’25.12.10

○ 의료급여

부담금 부족

2
사 회
보 장 적
수혜 금

재해·재난
목 적
예 비 비

3,737 3,737 - ’25.12.16 ’25.12.17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중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23099 (’25.12. 9.)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23100 (’25.12.16.)

<표 3-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예비비 지출 현황

- 동 사업의 경우, ’25년도에는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서울시 부담금(2,809

억 9,600만원) 보다 △854억 4,500만원 부족한 1,955억 5,100만원

을 편성하고, ①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분중 215억원을 증액 하

였으며 ② ’25년 11월28일부터 ’25년 12월1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세

부사업간 예산의 변경을 통해 49억 8,900만원을 확보하였고,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변 경
승 인 일

어 르 신 의 료 복 지
시 설 운 영 ( 요 양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21 △374 -
’25.11.28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시 행 분 담 금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 국 고 보 조 재 원 비 )

217,051 - 374

서 울 형 좋 은 돌 봄 인 증 제
운 영

사 회 복 지 보 조 사 업 22,928 △4,331 -
’25.11.28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시 행 분 담 금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 국 고 보 조 재 원 )

217,425 - 4,331

어 르 신 돌 봄 종 사 자 지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00 △151 -
’25.11.28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시 행 분 담 금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 국 고 보 조 재 원 )

221,756 - 151

어 르 신 돌 봄 종 사 자 지 원 민 간 위 탁 금 3,662 △36 -
’25.12.12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시 행 분 담 금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 국 고 보 조 재 원 )

243,362 - 36

어 르 신 의 료 복 지
시 설 운 영 ( 요 양 )

민 간 위 탁 금 2,755 △58 -
’25.12.12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시 행 분 담 금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 국 고 보 조 재 원 )

243,229 - 58

어 르 신 돌 봄 종 사 자 지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49 △38 -
’25.12.12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시 행 분 담 금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 국 고 보 조 재 원 )

243,423 - 38

어 르 신 의 료 복 지
시 설 운 영 ( 요 양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47 △161천원 -

’25.12.12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시 행 분 담 금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 국 고 보 조 재 원 )

243,287 - △161천원

서 울 형 좋 은 돌 봄 인 증 제
운 영

사 회 복 지 보 조 사 업 18,597 △844천원 -
’25.12.13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시 행 분 담 금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 국 고 보 조 재 원 )

243,461 - △844천원

<표 3-11> 예산 변경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 ③ ’25년 12월12일에는 세부사업간 전용을 통해 1억 100만원을 확보하

였음에도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용
승 인 일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사 무 관 리 비 530 △74 - 
’25.12.12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시 행  분 담 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43,287 - 74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
(요양)

사 무 관 리 비 6 △1 - 
’25.12.12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시 행  분 담 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43,228 - 1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민 간 위탁 사 업 비 160 △25 - 
’25.12.12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시 행  분 담 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43,398 - 25 

<표 3-12> 예산 전용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 ④ ’25년 12월10일, 일반예비비 213억 2,000만원과 ’25년 12월17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7억 3,7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단위 : 백만원)

본예산 제1회 추경 최종예산
성립후 증김액

예산현액 집행액
변경 전용 예비비

195,551 21,500 217,051 4,989 101 25,057 247,199 247,199

<표 3-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소요예산 구성내역

- 사업부서는 지난 ’25년 7월, 행정안전부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재해

와 재난을「재해구호법」과「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재난

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

출을 통해 동 사업의 부족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법령으로 정의하고 있는 “재해⋅재난”에만 재

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한정하여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서 당초부터



부족편성한 법정⋅필수적 경비에 대해서까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지출

하여도 좋다는 의미는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동 예비비 지출 사례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25년도 서울시

부담금보다 필수경비를 과소 편성함에 따라 처음부터 예산 부족이 발생한

것임에도 사업부서가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로

서

- 현행「지방자치법」제11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의 지출 등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법정⋅필

수경비를 당초부터 과소편성하여 연도말 예비비를 지출한 사안까지 “예

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어「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른 시정 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됨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업무추

진비·보조금에 대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

의 지방비 부담분이라 하여도 지출 형태가 보조금에 해당하면 예비비로 집행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예비비의 지출제한중

“실정법상 제약”으로 긴급재해대책 성격일 때에 예외적으로 예비비를 보조

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그럼에도 ①여성가족실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출생아 급증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매칭 시비 23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

고, ②관광체육국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도 정부 제2회 추경(’25

년 7월)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시비 7억 6,100만원을 매칭하고

자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로 확인됨

- ①첫만남 이용권 지원의 경우, 지난 ’25년 9월에 변경 내시되고, ②어르



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은 지난 ’25년 8월에 내시되어 추경예산을 통

해 재원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 동 예비비 지출 사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 단서에서 예비비 지

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은 동 조항에서 정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지방자치법」제150

조에 따른 시정 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과목 지출액 지출결정일 지출일 지  출  사  유

계 3,111 - - -

첫 만 남  이 용 권  지 원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350 ’25.10.21 ’25.11.28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비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61 ’25. 8.14 ’25. 9. 2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4344 (’26. 4. 8)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4504 (’26. 4. 10)

서울특별시, ’25회계연도 결산서중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표 3-14> 예비비 지출액중 보조금 지출 현황



❍ ’25회계연도에 예비비를 지출한 28건 중 11건은 소송결과에 따라 예비비

를 지출한 사례로 확인됨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주2)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지 출 사 유
( 부 서 명 ) ( 회 계 명 ) (지출결정일) ( 지 출 일 )

합 계 ( 1 1 건 ) 63,434 66,433

경 제 실
( 창조 산업 과 )

공 사 소 송 대 금 지 급
( 일 반 회 계 )

121 121 ∘ 서울영화센터 건립 전기공사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대금 지급(’25. 9.18) (’25. 9.19)

경 제 실
( 산 업 입 지 과 )

공 사 소 송 대 금 지 급
( 일 반 회 계 )

43 43 ∘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 
간접비 소송 판결금 지급(’25. 9.30) (’25. 9.30)

재 난 안 전 실
( 도로계획과)

부 당 이 익 금 반 환 청 구
( 일 반 회 계 )

40,489 40,489 ∘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결금
(’25. 2. 6) (’25. 2. 7)

재 난 안 전 실
( 도로계획과)

율곡로창경궁앞도로개선 
공 사 대 금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

590 588 ∘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민사소송(공사대금) 판결금 지급(’25. 3.14) (’25. 3. 13)

재 난 안 전 실
( 도로계획과)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 일 반 회 계 )

15,536 15,536 ∘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패소에 따른 기고지 변상금 납부(’25. 3.25) (’25. 3.31)

재 난 안 전 실
( 도로계획과)

금호로확장손실보상금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

112 112 ∘ 손실보상금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세외수입 보전)(’25.12.16) (’25.12.29)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광 화 문 시 민 광 장 조 성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

1,048 1,048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시민광장 조성) 
민사소송 소확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25. 6.17) (’25. 6.30)

정 원 도 시 국
(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보상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

1,100 1,100 ∘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 행정소송 
판결금 지급(대모산, 강남)(’25.12. 2) (’25.12.12)

정 원 도 시 국
(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보상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

355 355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사업(도곡, 
강남) 행정소송 판결금 지급(’25.12. 3) (’25.12.19)

물순환안전국
( 치 수 안전 과 )

유상매각부당이득금반환
( 일 반 회 계 )

3,972 3,972 ∘ 토지 매매대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25. 1.14) (’25. 1.15)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총무과)

서울지하철7호선건설손해배상
( 일 반 회 계 )

62 62
∘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25. 7.10) (’25. 7.16)

주1) 사법절차인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이행한 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에 한정한 것
이며, 행정 내부의 절차(재결 등)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는 제외한 것임 

※ 자료근거 : ① ’25회계연도 결산서중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194 (’26. 4. 7) 등 재구성

<표 3-15> 소송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주1)



- 우리 시의회는 결산심사시 예측불가능한 재정수요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비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송결과

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요구하고 지출결정하는 사례는 최소화될 필요가 있

음을 지적한 바 있고, 서울시도 시정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음

    ■ 그럼에도 ’25회계연도에도 소송과 관련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

인되는 바, 예비비로 소송비용을 확보한 규모는 직전회계연도보다 감소하

였으나, 일반예비비 지출액(1,117억 1,900만원)의 56.8%로 검토되어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소 송 결 과 에  따 른
예 비 비  지 출 액

주2) 일 반 예 비 비 
전 체  지 출 액

전 체  지 출 액  중 
소송결과에 따른 지출액 비율

ⓐ ⓑ ⓐ/ⓑ

2 0 2 5 63,434 111,719 56.8

2 0 2 4 23,627 36,263 65.1

2 0 2 3 26,615 50,828 52.3

2 0 2 2 55,355 75,406 73.4

2 0 2 1 21,173 89,551 23.6

2 0 2 0 31,429 109,461 28.7

 

주1) ① 사법절차인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이행한 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에 한정한 
것이며(재결 등 행정 내부의 절차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는 제외한 것임), ② 해당 사
례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유사 사례에 대한 소송결과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사안(즉, 
해당 사례 자체에 대해서는 제기된 소송이 없는 것)도 제외한 것임

주2) 모두 일반예비비가 지출된 것으로서 ’20회계연도부터 ’25회계연도까지 소송결과에 따라 재해·
재난목적예비비가 지출된 사례는 없음(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3608 (’21. 3.24)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21654 (’22. 5. 2)

③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521 (’23. 4.10) ④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09 (’24. 3.28)

⑤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24 (’25. 4. 4) ⑥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194 (’26. 4. 7)

⑦ 각 회계연도 결산서 등을 재구성

<표 3-16> 회계연도별 소송결과에 따른 예비비 지출 현황주1)



-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①「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재적인 제약사항으로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

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

시하고 있고, ②「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에도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

라 지출하여야 할 재원은 예비비 지출보다는 이용·전용 등을 통해 우선적

으로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25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일반예비비를 사실상 전액(99.9%) 소진하여 재

난·재해목적예비비까지 동원된 사례가 있는 바, 예비비 지출 시 예측불가

능성과 긴급성을 충족한 사안에 보다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의

비중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예비비의 지출제한

 ○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비비

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 내재적 제약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 실정법상 제약(「지방재정법」 제43조)

     ① 지방의회의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사용 불가

     ②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 가능)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4. 7), 
p.403

<표 3-1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예비비의 지출제한

❍ 소송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 중 경제실(창조산업과) 소관 공사소

송 대금 지급은 서울영화센터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전기공사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소송대금을 지급한 사례로

- 동 사업은 2차 전기공사 기간이 당초 ’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인접



건물 안전진단 및 지반보강, 골조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24년

2월29일까지 총 425일이 연장됨에 따라 시공사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

공사비 약 1억 8,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음

- 소송결과(’25. 7.25), 1억 2,100만원의 판결금이 확정되었고, 판결선고

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사업부서가 ①’25

년 9월8일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②9월16일 예산 부서의 승인

후, ③9월19일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집행이 필요할

것이나, 판결선고일(’25. 7.25)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 예비비가 지

출되었고, 예비비 지출일(’25. 9.19)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

(’25. 9.12)된 다음 시점임을 고려할 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소

요 예산의 증액 조정을 요청·협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의결 직후 신속히

집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경제실(산업입지과) 소관 공사소송 대금 지급은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

립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임

- 동 공사는 공동수급체가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나, 주계약자의

경영상 어려움 및 하도급사와의 분쟁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원고(부

계약자)가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등을 청구하고, 1심 소송결과

(’24. 6.26)에 따라 서울시가 4,300만원의 판결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례로,

- 1심 판결선고일(’24. 6.26) 다음날부터 전액 상환시까지 연 12%의 이율

이 적용되므로 2심 판결선고일(’25. 9. 3, 항소 기각·서울시 항소 포기)

이후 ① ’25년 9월22일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②9월29일 예산 부

서가 승인한 후 ③ 9월30일 실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 예비비 지출일(’25. 9.30) 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25. 9.12)된



점을 고려하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소요 예산을 확보하고, 의결

직후 집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단위 : 백만원, %, 건)

실･본부･국명주2)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주3)

구성비 지출건수

합                  계 115,705 (100.0) 115,457 28 248

재 난 안 전 실 72,633 (62.8) 72,632 5 1

복 지 실 25,057 (21.7) 25,057 2 0

정 원 도 시 국 4,694 (4.1) 4,694 3 0

물 순 환 안 전 국 4,347 (3.8) 4,347 2 0

여 성 가 족 실 2,350 (2.0) 2,350 1 0

시 민 건 강 국 1,898 (1.6) 1,895 2 3

미 래 청 년 기 획 관 1,200 (1.0) 1,100 1 99

균 형 발 전 본 부 1,048 (0.9) 1,048 1 0

관 광 체 육 국 761 (0.7) 761 1 0

미 래 공 간 기 획 관 700 (0.6) 586 1 113

서 울 아 리 수 본 부 523 (0.5) 494 2 29

행 정 국 255 (0.2) 254 3 1

경 제 실 165 (0.1) 165 2 0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62 (0.1) 62 1 0

비 상 기 획 관 4 (0.0) 4 1 0

주1)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한 것임

주2) 지출결정액 규모가 큰 실·본부·국부터 작은 실·본부·국 순으로 정리한 것임

주3) 지출잔액을 원 단위까지 표기할 경우, 재난안전실은 115만 7,463원, 미래청년기획관은 9,950만원, 
미래공간기획관은 1억 1,372만 1,010원, 시민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323만 9,190원, 행정국은 
138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실·본부·국은 지출결정액을 전액 집행하여 지출잔액이 0원임

※ 자료근거 : ① ’25회계연도 결산서중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194 (’26. 4. 7) 등

<표 3-18> 실･본부･국별 예비비 지출현황주1)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심사결과 : 승인(2025. 6.19)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안
3697

제출년월일 : 2026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예비비 예산액 1,487억 4,100만 원 중 1,157억 600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1,154억 5,700만원을 지출함

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282억 5,100만원

- 지 출 결 정 액 1,119억 7,400만원

- 지 출 액 1,117억 5,600만원

- 이 월 액 0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2억 1,800만원임.



나.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06억 3,300만원

- 지 출 결 정 액 5억 2,400만원

- 지 출 액 4억 9,400만원

- 이 월 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3,000만원임.

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98억 5,700만원

- 지 출 결 정 액 32억 800만원

- 지 출 액 32억 700만원

- 이 월 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100만원임.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

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

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 직

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 및 의원의 배우자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관한전문지식과 경험을가진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

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

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

과 경험을 가진 사람

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

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

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에 따른 검

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검

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사.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

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자 : 재무국 재무과 양해진 (☎ 2133-3239)


